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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산 지 방 법 원

제 3 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0나20706  입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 

이사 D

고, 항소인 B 행 

                    리인 우D1

1 심 결 부산지 법원 2010. 10. 15. 고 2010가소127853 결

변  종 결 2011. 3. 25.

 결  고 2011. 4. 22.

주 문

1. 1심 결  취소 고, 원고  청구를 각 다. 

2. 원고는 고에게 가지   4,433,400원  이에  2010. 12. 9.부  

다 갚는 날 지 연 5%  에  원  지 라. 

3. 소송 용  가지  신청 용  원고가 부담 다. 

4. 2항  가집행  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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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취지, 항소취지 가지 물반환신청취지

1. 청구취지

  고는 원고에게 4,433,400원  지 라.

2. 항소취지 

  주  1항과 같다.

3. 가지 신청취지

  주  2항과 같다. 

이 유

1. 사실

  가. 원고는 2010. 2. 22. 주식회사 ☆에 품  지 면  착  주식회사 ★(이

 ‘★’이라 다)  고 행 계좌(계좌번  ○○○-○○○○○○-○○-○○○, 이  ‘이 

사건 계좌’라 다)  4,433,400원  입 다. 

  나. 원고는 2010. 2. 26. 고 행에 착 송  사실  알리면  송  액  

 요청 나 고 행이 이를 거부 고, 이에 원고는 고 행  상  입

청구를 여 1심에  2010. 10. 15. 승소 결  고 고, 2010. 12. 9. 

고 부  가지  4,433,400원  지 았다. 

  다. 편 국민연 공단  2010. 1. 18. 이 사건 계좌를 압 다. 

[인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 증, 갑 2 증  1, 2, 갑 3, 4, 5 증,  2, 

3 증  각 재, 변  체  취지

2. 입 청구에 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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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. 당사자  주장 등

    원고는, 원고가 착  자 이체  원인 계 없이 이 사건 계좌에 송  것이므

 송  액   구 고, 이에 여 고 행 , 고 행이 ★에  

출 채권  자동채권  여 송  액  상계  권리가 있다고 다 다. 

  나. 단

    송 뢰인이 착  자 이체  원인 계 없이 취인  계좌에 원  입 는 

경우에도 취인과 취 행 사이에는 입 액 상당  계약이 립 여 취인이 

채권  취득 게 는 것이나, 송 뢰인이 착 송 임  이  취 행에 송

액   요청 고 취인도 착 송 임  인 여 취 행에 그  승낙

고 있는 경우에 취 행이 취인에  출채권 등  자동채권  여 취인

 계좌에 착  입  원 상당  채권과 상계 는 것 , 취 행이 인 

상태에  취인  채권  담보  출  여 그 자동채권  취득  것이라거나 

그 채권이 이미 3자에 여 압 었다는 등  특별  사 이 없는  송

뢰인에  계에  신 에 거나 상계에  권리를 남용 는 것이라  것

이다( 법원 2010.5.27. 고 2007다66088 결 참조).

    그런데, 국민연 공단이 2010. 1. 18. 이 사건 계좌를 압  사실  앞  본  

같고,  1 증  재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 면, 고 행이 ★에 

323,351,325원  출원리 채권 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 므 , 앞  본 법리에 

추어 보면, 고 행  ★에  출 채권  자동채권  여 원고  착 송

 이씨통장이 취득  채권과 상계  권리가 있다  것이어 , 원고  주장  이

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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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가지 신청에  단

  앞  본  같이 1심 결  부당 여 취소 어야 므  1심  가집행 고도 

이 결 고  인 여 실효 다고  것인 , 고가 1심 결  가집행  면  

여 2010. 12. 9. 원고에게 4,433,400원  가지  것  앞  본  같 므 , 

원고는 고에게 가지   4,433,400원  이에 여 가지  일인 

2010. 12. 9.부  원고가 구 는 에 라 다 갚는 날 지 민법이  연 5%  

 계산  지연손해  지  가 있다.

4. 결

  그 다면, 원고  이 사건 청구는 이  없어 이를 각  것인 , 이  결  달리

 1심 결  부당 므  이를 취소 고, 원고  청구를 각 며, 고  가지

 신청  이  있 므  이를 인용  여, 주 과 같이 결 다.

재 장      사      장원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강미희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창희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